
◉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29호

　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

제6의2호에 따른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23년 06월 14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고시 일부 개정

1. 개정 개요

개정된 ｢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('20.3.24. 시행)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

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

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

   - [별표] 중 “168”, “214”, “237”, “328”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

및 승인유예기간 부여

나.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

   - 개정 사유 :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

   - [별표]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

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
(CAS No.)

사용될 수 있는
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

168 Chlorine dioxide 10049-04-4 3-바. 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214
3 - P h e n o x y b e n z y l
2-dimethyl-3-(methylpropenyl)cyclopropa
necarboxylate

26002-80-2 2-라.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.12.31.

237
Permethrin; m-phenoxybenzyl
3-(2,2-dichlorovinyl)-2,2-dimethylcyclopro
panecarboxylate

52645-53-1 2-라.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.12.31.

328 Free radicals generated in situ from
ambient air or water 고유번호 없음 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9.12.31.

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
(CAS No.)

사용될 수 있는
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

330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 Alchol /
Phenol derivatives 고유번호 없음

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3-마.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331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
Guanidine derivatives 고유번호 없음

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3-마.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332 Polymer of sodium acrylate and
Quaternary ammonium derivatives 고유번호 없음

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

다. [별표]의 연번 “333”부터 “355”까지를 “330”부터 “352”까지로 변경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(환경부고시 제2020-293

호)는 폐지한다.

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
고유번호
(CAS No.)

사용될 수 있는
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

3-마.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
